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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  산  지  방  법  원

판 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19고 767   상해, 강 추행

피  고  인 피고(가명) 여 81.생

주거  양산시

검       사 이주희( 소), 민(공 )

변    인 변 사 **

 결  고 2020. 6. 19.

  

주       문

피고인  벌  200만 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 벌 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 1일  산한 간 피고인  

노역장에 한다.

피고인에 하여 16시간  폭  료프 그램 이 를 명한다.

 벌 에 상당한 액  가납  명한다.

  

       

범 죄 사 실

피고인 피고  피해자 피해(가명, 27 ), 피해자 이동생(가명, 26 )   모르는 

사이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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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상해

  피고인  2019. 4. 6. 02:00경 경남 양산시 ◎◎ 자 앞 노상에 차 인 피해자 이

동생 소  ##@####  차량에 특별한 이  없이 에 만취한 상태  다가가 탑승

한 후 횡  하  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 피해에게 "좇 같  니 구들, 니 

몇살이야?"라고 었고 이에 피해자가 "니는 몇 살이고? 라며 말  말 꾸를 하 다

는 이  격분하여 른손 닥  피해자  왼쪽 뺨  2회 리고 계속해  멱살  

잡아 강하게 들고, 피해자 이동생이 피해자 피해  멱살  잡고 놓아주지 않는 피

고인  떼어놓  하자 아  피해자 이동생  왼쪽 꿈  부 를 강하게 었다. 

  이 써 피고인  피해자 피해에게 약 2주간  료를 요하는 경추  염좌  장 

등  상해를, 피해자 이동생에게 약 2주간  료를 요하는 꿈  타 부분  염

좌  장 등  상해를 각각 가하 다.

2. 강 추행

  피고인  같  날 02:12경  ◎◎ 자 앞 노상에  에 취한 상태  피고인  피

하여 다른 곳에 피신하여 있는 피해자 피해  멱살  잡아 어  ##@####  차

량에 탑승하도  하고 갑자  소지하고 있  피고인  폰  차량에 탑승하는 피

해자 피해  항  부 를 1회 강하게 찔러 피해자를 강  추행하 다.

거  지

(생략)

법령  적

1. 범죄사실에 한 해당법조   택

   각 법 257조 1항(상해  ), 법 298조(강 추행  ), 벌  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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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합범가

   법 37조 단, 38조 1항 2 , 50조(강 추행죄에 한 에 경합범가

)

1. 노역장

   법 70조 1항, 69조 2항

1. 이 명

   폭 범죄  처벌 등에 한 특 법 16조 2항 본

1. 가납명

   사소송법 334조 1항

1. 공개  고지명  면

   폭 범죄  처벌 등에 한 특 법 47조 1항, 49조 1항, 구 아동ㆍ청소

 보 에 한 법 (2019. 11. 26. 법  16622  개   것) 49

조 1항 단 , 50조 1항 단

   - 이 사건  피고인이 식재  청구한 사건인  약식명 에 는 공개명   고

지명 이 부과 지 않  , 피고인이 동종 범행  처벌  이 없는   

피고인  나이, 직업, 재범 험 , 이 사건 범행  종 , 동 , 범행과 , 공개ㆍ고지

명 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 도  상 는 부작용, 그  인해 달

할  있는 등 상 범죄    피해자 보  효과 등  종합  고 하

여 볼  신상 보를 공개·고지하여 는 아니  특별한 사 이 있다고 단 다.

1. 취업 한명  면

   아동․청소  보 에 한 법  부 (2019. 11. 26.) 2조, 같  법 56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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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 단 , 장애인복지법 부 (2018. 12. 11.) 2조, 같  법 59조 3 1항 단

   - 이 사건  피고인이 식재  청구한 사건인  약식명 에 는 취업 한명 이 

부과 지 않  , 피고인이 동종 범행  처벌  이 없는   이 사건 

범행  내용과 동 , 범행  법과 결과, 재범  험 , 취업 한명  인하여 

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  인해 달 할  있는 범죄  효과 등  종합

 고 하여 볼  피고인에게 취업  한하여 는 아니  특별한 사 이 있다

고 단 다.

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무

시 범죄사실에 하여 피고인에 한 죄 결이 는 경우 피고인  폭 범

죄  처벌 등에 한 특 법 42조 1항  신상 보 등 상자가 므 , 같  법 

43조에 라 계 에게 신상 보를 출할 가 있다.

피고  및 변호  주 에 한 판단

  1. 변 인  피고인이 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행 한 것  피해를 도망가지 못

하게 막고 경찰에 인도하  한 목 에 한 것이므  강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

취지  주장한다.

  ￮  ‘추행’이란 객  일 인에게  심이나 감  일 키게 하고 량

한  도 에 하는 행  피해자   자 를 침해하는 것이고, 이에 해

당하는지는 피해자  사, 별, 연 , 행 자  피해자  이 부  계, 행 에 이

르게  경 , 구체  행 태양, 주  객  상황과 그 시   도  등  

종합  고 하여 신 히 결 어야 한다. 그리고 강 추행죄  립에 필요한 주

 구 요건  욕  자극·흥분·만족시키 는 주  동 나 목 이 있어야 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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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  아니다( 법원 2013. 9. 26. 고 2013도5856 결 등 참조).

  ￮ 시 각 증거에 하면 다  사실이 인 다. 피고인  에 취하여 아 런 면식 

없는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차량에 막 가내  탑승하여 이 사건이 단 었다. 이에 

하여 시 하는 과 에  피고인  시 1항과 같  폭행이 있었고, 이에 항한 피

해자 피해  피고인에 한 폭행이 있었다. 그 후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

이 피해자 피해를 차에 다시 태우  해 피해자 피해  멱살  잡아 고 차량에 

태우면  갑자  자신  폰 모 리  피해자 피해  항  강하게 찌르는 시 

2항과 같  행 를 하 다. 

  ￮  인 사실에  알  있는  같이 피고인  일면식도 없고 폭행 시 가 있  

피해자  항  돌연 폰 모 리  강하게 찔 다. 이러한 행 는 일 이고 평

균 인 사람  하여   심이나 감  일 키게 하고 량한  도

에 하는 것 , 피해자   자 를 침해하는 행 에 해당한다. 나아가  

법리  피고인  이  같  추행행  법, 행태  당시  황 등에 추어 볼  

피고인  추행에 한 범 도 인 할  있다. 라  시 강 추행죄는 죄  인

다. 

  2. 변 인  당시 피고인이 에 취하여 심신미약 는 심신상실 상태 다고 주장한

다. 시 각 증거에 하면,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에 취해 있었  사실  인 나, 

시 각 증거에 하여 알  있는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 행동, 이 사건 범행  

경 , 단과 법 등에 추어 보면,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  변별하거나 사를 

결 할 능 이 없는 심신상실  상태에 있었다거나, 그 능 이 미약한 심신미약  상

태에 있었다고 보  어 다. 라  변 인  심신장애 주장  아들이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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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사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


